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국세청, 2007. 4.)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

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

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

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 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

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 

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

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

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 소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

가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